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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

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

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「민사소송법」이

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이

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, 법이 정

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

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

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

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

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

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, 법이 정하는 관

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

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
